
회 의 록

안      건

○ 보고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4-1-1호.2026년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회의 결과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4-1-2호.2026년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심의·의결서 및 회의록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4-1-3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심의·의결서 양식 개정(안)

○ 심의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4-2-1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2-540)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4-2-2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5-11-0015)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4-2-3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24660)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4-2-4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2203)

의안번호 제2026-재심-4-2-5호.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25)

개 최 일 시 2026년 5월 22일(금요일)

장       소 영상회의

출 석 위 원 재적위원 15인 중 위원장 1인 포함 총 9인 출석 

회 의 내 용

의안번호 결정사항 세부내용

제2026-재심-4-1-1호 원안 의결 -

제2026-재심-4-1-2호 수정 의결 심의·의결서 문구 일부 수정

제2026-재심-4-1-3호 원안 의결 -

제2026-재심-4-2-1호 보상 붙임1 참조

제2026-재심-4-2-2호 일부 보상 붙임2 참조

제2026-재심-4-2-3호 보상 붙임3 참조

제2026-재심-4-2-4호 기각 붙임4 참조

제2026-재심-4-2-5호 보상 붙임5 참조

 위 안건들에 관한 2026년도 제4회 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」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              



붙임 1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2-540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70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근육통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피접종인의 근육통 증상의 최초 발생과 병원 내원 사이에 시간 차(7일)가

있으나, 접종 당일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, 문헌에서도

드물지만 7일 이후에도 발생한다고 확인되므로 시간적 개연성을 충족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

붙임 2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5-11-0015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53세/화이자 1차/근육통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피접종인의 병원 진단 시점, 의무기록, 보건소 담당자 의견 제출서,

문헌 고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, ’보상‘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

○ 다만 피해보상 신청 기간 전부를 백신 접종과 관련된 치료 기간으로

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으므로, 접종 후 14일까지의 진료비에

한하여 보상하는 것이 적절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일부 보상(보상 기간 : 접종 후 14일 이내)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

붙임 3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24660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68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길랭-바레 증후군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길랭-바레 증후군으로 인해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결국 사망

으로까지 이어졌다면, 다른 경합적 원인이 있다고 해도 백신과의 인과

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

○ 백신 접종 후 길랭-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것은 명확하나, 길랭-바레

증후군과 부검감정서상 사인(허파동맥 혈전색전증) 간 의학적 인과

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상

라. 기타

○ 지난 제3차 위원회에서 결정 보류되어, 이번 제4차 위원회에 재상정



붙임 4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2203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남성/61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길랭-바레 증후군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피접종인의 백신 접종 후 길랭-바레 증후군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있으나

사망과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(약 3년 7개월),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

항생제 내성균 감염이므로, 길랭-바레 증후군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

인정하기 어려움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

붙임 5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25)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남성/67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길랭-바레 증후군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피접종인의 백신 접종 후 길랭-바레 증후군 발생 요인으로 선행 감염

또는 백신 모두 가능하며,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특정 요인이 더

우세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,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

’보상‘으로 결정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
